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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소음, 진동, 먼지등)시
가축피해실태, 사례및대처방안

최근 국내 가축 즉 한우, 젖소, 돼지, 닭, 사슴 및 타조 등을 사육하고

있는목장주변에서일어나고있는고속철도건설및주행, 각종도로확·

포장, 우회도로 및 신규도로 건설, 석산의 채석장, 공장부지 및 골프장 조

성, 건설현장 등에서 각종 건설기계의 사용으로 인한 발파, 절토 및 성토

부 다짐 등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가축피해에 따른

분쟁조정신청건수가 부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가축을 사육하

는 농장 주위에 이러한 소음·진동·먼지에 따른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분쟁에 따른 지식과 정보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보상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제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에 처해 있다. 

피해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에 따른 소음·진동·먼지 등으

로 인한 유·사산, 번식효율저하, 성장지연, 자돈 압·폐사, 산자수 감소

및 모돈폐사 등의 가축피해보상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OO읍·면·동

장 발행의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서, 소, 종돈 및 후보돈 등의 구입, 인공

수정 및 번식성적, 사료구입 등과 수의사 진단서, 소견서 및 사진 등 객관

적인 증거자료 등의 제반기록이 있어야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즉 다시 말해서 공사장에서 소음·진동·먼지 등에 따른 가축피해를 보았

다는 것을 전문가가 인정할 수 있어야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Ⅰ. 소음·진동이가축에미치는 향과피해

소음·진동레벨수준에 가축의 피해유발정도는 목장이 위치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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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지질, 입지여건(위치, 주변 환경, 고도, 지세

등), 평상시의 소음·진동도 수준, 축종, 품종, 사

양관리 방식 및 축사형태, 축군 및 개체별 건강상

태, 공사장 등의 소음·진동 반복 주기와 노출시

간, 주·야간, 조석별, 기상, 피해유발물체의 노출

여부 등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소음·진동이동시에발생시에는개별요인보다

그 피해가 가중되며, 특히 야간의 작업시 강한 조

명등이나 차량 전조등 등의 향과 병행될 경우는

피해가 가중된다. 

Ⅱ. 소음이가축에미치는 향

1. 소음의 향에관한조건

●소음측조건(물리적성상)

- 소음레벨 : 클수록 향이 크다.

- 주파수 즉 고음과 저음의 경우의 특성 : 고음

일수록 향이 크다.

- 지속기간, 반복적인 회수보다 간헐적이며 충

격음이 향이 크다.

- 충격성

- 시간적인 변동차이

●가축측조건(감수성의차이)

- 건강의 정도(질병, 임신, 분만 등) : 건강한 가

축보다 환축이나 임신 가축이 감수성이 크다.

- 성별 및 연령 : 수컷보다 암컷, 노령 가축보다

어린 가축이 예민하다.

- 개체 차이

- 가축의 상태( 착유, 휴식 등)

●소음과가축간의조건

- 습관과 경험, 만성 향 등

2. 가축에일반적으로미치는 향과피해

●동물은상황을예측하지못하기때문에더욱놀라

게 되며 우리(축사)내에 갇혀 있을 경우, 더 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게 됨

●소음과진동이동시에발생할때에는상승적 향

을 끼치게 됨

●혈압상승, 심박수 증가, 심장기능의 약화, 불면증,

위장의 연동기능소실, 백혈구 수 감소, 혈중 콜레

스테롤치 증가, 허약, 발작현상 등

● 사양관리정도 : 

축사내 두당 사육면적이 넓거나, 방목장 및 운동

장에서사육할경우소음에대한피해정도는감소

하나, 사시에는 외부 환경스트레스로 인한 압

사, 골절, 투쟁등의갑작스런피해가수반될위험

성이 높아짐

● 양수준 : 

모색, 윤기, 신체충실지수(BCS) 및혈액화학치분

석 등으로 가능하며, 소음 등에 따른 피해수준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됨

3. 소등반추수에미치는 향과피해

소와 양 같은 반추동물은 돼지, 조류, 설치동물

(쥐, 다람쥐 등)에 비해 비교적 소음에 강한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심한 소음에 노출되면 비육우

는 수태율 저하 및 성장지연, 유·사산 등, 젖소의

경우 유량과 증체량 등이 감소한다.

소의 경우, 항공기 소음이나 공장 소음 같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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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소음, 즉 시간에 따라 소음수준의 변동폭

이 적은 소음에 대해서는 거의 향이 없으나, 발

파 소음이나 항타기 소음 등과 같이 매우 충격적

인 소음에 대해서는 유량생산이 다소 감소하고 번

식효율이나, 성장지연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보고

하 다(James Bond).

진동이 수반되지 않은 항공기 이·착륙시와 조

정경기장의함성소리(소음원)의소음이젖소의유

량과 수태율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항공

기의 소음수준이 조정 경기장의 소음에 비해 상대

적으로높은데도불구하고, 유량감소율이조정경

기장의 소음의 경우가 약 15%이상 높았다. 따라

서 소의 경우는 항공기나 공장 소음등과 같은 지

속적인 소음보다는 심하게 충격적이며 순간적으

로 발생되는 소음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4. 돼지에미치는 향과피해

돼지는발육속도가 빠른동물로알려져있으나,

섬세한 신경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변

화에 대한 반응이 예민하게 나타나 증체감소가 현

저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돼지는 일반적으로 스

트레스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

트레스성 자극요인이 돼지의 생리적 반응 및 내분

비기능에미치는 향으로는체온과근육대사, 혈

액의수소이온농도지수(pH), 혈장전해질농도, 부

신피질, adrenal corticoids  및 thyroxine 등이 있

다. 돼지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초기 증세로 근육

과 꼬리의 경련이 생기며, 중기 증상으로는 호흡

장애, 피부의붉은반점, 체온상승, 청색증(cyanosis)

및 산중독이 나타난다. 

말기에는 허탈, 근육의 강직, 고열증세 후 쇼크

로 급사하게 된다. 돼지의 자연 폐사율은 약 17%

정도로 알려져 있다. 

발파시 돼지 피해농장에서 관찰된 주요한 반응

은 발파작업전 휴식중이거나 사료 섭취중이던 돼

지들이 일제히 행동을 중지하고 기립자세를 취하

며 비명을 지르고 어린 돼지들은 큰 소리를 지르

며 매우 빠르게 달린다. 

분만실에 있는 임신모돈의 경우는 사료조에 머

리를 들이대거나 일부의 모돈은 새끼를 잡아먹는

이상한 행동이 발견되었다. 모돈이 90dB(A)의 소

음에 10일간 또는 120dB(A)의 소음에 순간적으로

노출시에 근육조직의 분해와 심장이상이 일어난

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돼지는 섬세하고 예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소음·진동이나 갑작스런 소리에 놀라 호흡

수와 심박수가 불규칙적이고 사료섭취량의 감소

로수태율과산자수의감소(Mitsumura;1981)가일

어나기도 하며, 사육 돈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

로 모돈의 젖 분비량이 20%나 감소된다는 보고도

있다.

소음에의한돼지의생리적반응

● 일시적인 식욕부진

● 놀라움과 공포를 나타냄

● 호흡수와 심박동수의 증가

● 집단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고 미친듯한 행동을

보임

● 모돈의 경우 유·사산이 발생

● 분만후 심한 삭척으로 폐사되거나 도태

● 새끼돼지를 잡아먹기도 함



5. 닭에미치는 향과피해

닭등의조류는일반적으로소음에노출되면민

감한것으로있으나, 돌연적인소음·진동등에대

하여 불안상태가 증폭하여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닭의 경우 90dB(A)이상의 소음에 노출

되면 초기 2~3분간은 약간 긴장하거나 놀라는 경

향이 있으나, 잠시 후 진정되어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아 간다. 일반적인 도로교통소음에 노출시에

는 비교적 잘 견디는 경향치를 보인다.

닭은급하고쉽게놀라며적은상처에도쉽게사

망하는 예가 많으며, 순간적으로 놀라면 심박동이

2배로 증가하고 심하면 장파열로 폐사할 수가 있

고, 또한 장기간 소음·진동에 노출되면 이상란의

생산, 사료섭취량감소, 발육속도저하및산란율의

감소현상이 초래되기도 한다. 

6. 타조에미치는 향과피해

타조는 달리는 가금류(走禽類)로 날지 못하며,

지구상의 조류중 가장 크고 무겁고 시력이 대단히

좋아 3.5㎞까지 구별이 가능하며, 청력이 발달되

어 있으나, 후각과 미각은 둔하다. 

특성상신경이날카롭기때문에놀라서뛸수있

고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폐사, 산란율감소, 수

정율 감소, 설사 탈장 및 외상 등의 피해가 예상되

며, 어린 타조(1~3개월)의 경우는 온도, 위생, 환

기 등의 각종 스트레스에 약하기 때문에 특별관리

와기생충구제가요구된다. 타조의경우, 아직까지

가축화가 덜 된 야생조류로서 소음 등에 집단적으

로 놀라는 등의 매우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며, 산

란율에 향을 미칠 수가 있다.

7. 개에미치는 향과피해

개의 청각은 사람의 16배로 소음이나 진동 등

에 매우 민감하고 미진에도 놀라 몰려다니는 등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환경의 변화 즉 소

음·진동 등에 의한 외부자극에 민감한 반응 및

성장지연을 나타내고, 특히 개의 번식장애피해는

일반적으로 계절번식을 하는 특성을 가진 동물로

서 봄철은 3~5월, 가을철은 9~11월의 기간중 번

식이 이루어져 60일후에 출산하게 되는 데, 그 유

형은 수태율저하, 산자수감소 및 유·사산 등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8. 사슴에미치는 향과피해

사슴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자극으로 교

감신경이 흥분하여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증가하

게 되어 심박동의 증가와 혈압상승, 말초혈관 수

축, 자궁평활근 수축, 타액분비감소, 위 운동감소,

식욕감퇴 등을 유발하여 유산, 유즙분비 억제, 소

화기능 장애, 불안, 초조, 근육의 긴장,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9. 어류에미치는 향과피해

물고기의경우, 음향은물속에서의사소통에필

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어류들은 청각

기관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높은 소음 즉 180여

dB(A)에 노출될 경우, 금붕어 등은 청각기관의 완

전파괴로 뇌내 중추신경에 전달되는 음향신호가

비존재하게 되어 중요한 감각기능의 마비로 제 역

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2,000여종의 뼈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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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에서 내이(內耳)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

어 있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소음에 향을 받

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60dB(A)보다 낮은 소음

원에 노출될 경우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

람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물에 대하여 60dB(A)의

환경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10. 발파진동과심한소음이가축에미치는 향

진동과소음의자극이고막에닿아이소골을진

동시켜 달팽이관에 닿으면 달팽이관의 유모세포

를 자극시켜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시키고 대뇌피

질에있는측두청각엽에도달하는과정에서크기,

음의 방향, 지속시간 등이 구별된다.

또한 소리의 충격은 그 높이나 크기, 소리의 진

동종류, 자극부위등이청각신경의반응빈도와작

용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소음에 대한 가축의 반응은 행동상의 변화를 수반

하는 경우가 많고 중추신경계의 변화도 일어난다.

가축에미치는일반적인반응으로는

● 가축의 일시적인 먹이 섭취 부진현상을

초래

● 경기와 공포스런 행동이 일시적으로 나타

나고 호흡수, 심장박동수가 증가

● 소, 돼지의 경우 조산, 유산이 발생 할 수

있고,

● 소의 경우 우유량과 체중 증가량의 감소 사

례가 있으며,

● 돼지의 경우 수태율, 산자수의 감소 예가

있다.

돼지, 노루등우제(偶蹄類, 발톱두개)동물은진

동에 매우 민감하고 미진에도 놀라 도망치는 반응

을 보인다. 특히 돼지는 섬세한 신경을 가지고 있

으며 후각과 청각이 발달되어 사람보다는 훨씬 예

민하다고 알려져 있다.

Ⅲ. 가축피해액산정에따른조사절차

1. 피해규모산정기준

가. 축종

● 소(젖소, 한우, 교잡종, 육우:헤어포드, 앵거

스, 샤로레 등)

● 돼지(랜드래이스, 대요크셔, 햄프셔, 듀록종,

재래종:재래돼지 등)

● 닭(산란계:레그혼 등, 육계, 종계 등)

● 염소(유산양, 흑염소)

● 양(면양)

● 토끼(식용토:캘리포니안종, 뉴질랜드화이트

종, 앙고라종 등, 애완종)

● 사슴(엘크:대형종, 레드디어:중형종, 꽃사슴:

소형종)

● 개(육용견, 애완용 등)

● 오리(청수, 체체베리, 북경, 캠블 등)

● 칠면조(청동색종, 백색종)

● 관상조류(금정조, 금화조, 구관조, 문조, 십

자매, 앵무, 호금조 등)

● 꿩(금계, 은계, 금은계, 백관 등)

● 메추리

● 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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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대상두수

● 전체 사육두수(자, 육성, 성축)

● 소(비육/착유/번식), 돼지(번식/비육), 닭(육

용/산란), 기타(육용/산란)

다. 피해유형 I

● 유산, 조산, 사산

- 정상분만과 이유후(젖소:초유떼기, 한우:젖

떼기 등) 

- 출하시의 정상가격(자연발생분의 이상산 제외)

● 폐사

- 폐사당시의 연·월령, 산차, 생산능력 등을

고려 당시 정상가격(자연발생분 제외)

● 도태

- 도태당시 정상 생산 능력 보유축 가격과 도

태 가격과의 차(자연발생분 제외)

● 번식장애

- 치료비용

- 공태기연장에의한소득감소분(자축손실, 유

대감소 등, 자연발생분 제외)

라. 피해유형 II

● 소

- 성장지연

- 유량감소

- 유질·육질저하, 

- 치료비증액 등

● 돼지

- 산자수 감소

- 이유자돈수 감소

- 출하돈수 감소

- 출하일령 증가 등

● 닭

- 성장지연, 

- 산란율 감소, 

- 이상란율 증가, 

- 약품비 증가 등

● 개, 곰, 염소 : 성장지연 등

● 사슴 : 녹용생산성 감소 등

● 기타 가축 : 산란율 감소 등

마. 증거및참고자료(축산물피해의경우)

● 피해사진 및 주변환경사진

● 연도별 축산물관리대장 사본

● 축산물 구입 및 판매거래명세표

● 공인기관의 병성감정 결과(성적서)

● 사료 및 관리비용 자료

● 동물사육장 평면도

● 피해현황 자료

● 수의사 진단서, 소견서, 임상진료기록부 및

폐수 검안(폐사진단)서, 사산 증명서 등

● 소(젖소) : 우유 생산량, 세균수 및 체세포수

등급내역(농협발행의 우군검정 성적표와 서

울우유발행의 유질향상지도대장, 유대계산

서 및 납유실적증명서, 집유전표, 체세포 관

리통지서) 등

● 소(한우, 젖소 등) : ○○가축인공수정소 및

○○동물병원발행의정액(난자)증명서및수

정란이식증명서 등

● 돼지 : 모돈구입(종돈장발행의 돈판매전표,

종돈 및 후보돈분양확인서), 돼지 인공수정

(정액공급증명서), 전염병검진(병성감정결과

통지서) 등

● 소, 돼지 등 : 도태 내역(○○가축위생시험

74 aiak.or.kr

Disease Information

질₩병₩정₩보



소 발행의 도축검사 증명서, ○○축산 발행

의 유우매매계약서, 진단서, 도축사실 확인

서와 위탁품대금정산서, 축산물등급판정확

인서, 생돈정산서, 출하정산서 등

● 사육두수 : 읍·면·동장 발행의 가축자가

사육사실확인서(원), 다두가축사육농가조서,

가축별통계조사집계표와축종별조사집계내

역, 한우개량단지의 경우 혈통등록우 관리

카드, 젖소검정기록 등

● 육질저하피해의 경우는 OO축산업협동조합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사 발행의 육질판정내

역서

● 임상전문수의사의 번식검진내역, 번식성적

관리 등

Ⅳ. 발파·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실태및현황

1. 건설소음·진동으로인한가축피해현황

가. 피해원인별 비교를 보면, 처리된 총 1,622건중

소음·진동으로인한피해가1,408건(87%), 대

기오염125건(8%), 수질오염58건(4%), 해양오

염 9건, 기타 2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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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현황(오염원인별)                                    (단위:건수,%) 

구분 계 소음_진동 대기 수질 해양 기타*

계 1,622(100%) 1,408(87%) 125(8%) 58(4%) 9(-) 22(1%)

2007.3 44 4422 1 - - 1

2006 165(100%) 115500((9900%%)) 8(4%) 3(1) - 4(2%)

2005 174(100%) 115511((8866..88%%)) 11(6.3%) 5(2.9%) - 7(4.0%)

2004 223(100%) 220066((9922..44%%)) 8(3.6%) 3(1.3%) 1(0.4%) 5(2.3%)

2003 292(100%) 226644((9900..44%%)) 19(6.5%) 8(2.7%) - 1(0.4%)

2002 263(100%) 222299((8877%%)) 26(10%) 4(2%) - 4(2%)

2001 121(100%) 110033((8855%%)) 11(9%) 7(6%) - -

2000 60(100%) 4499((8822%%)) 7(12%) 4(6%) - -

1999 79(100%) 6677((8855%%)) 8(10%) 4(5%) - -

1998 49(100%) 4411((8844%%)) 7(14%) 1(2%) - -

1997 40(100%) 3355((8888%%)) 4(10%) 1(2%) - -

1996 35(100%) 3333((9944%%)) 1(3%) - 1(3%) -

1995 24(100%) 1100((4422%%)) 3(13%) 10(42%) 1(4%) -

1994 19(100%) 1111((5588%%)) 5(26%) 1(5%) 2(11%) -

1993 30(100%) 1166((5544%%)) 6(20%) 4(13%) 4(13%) -

1991~1992 4(100%) 11((2255%%)) - 3(75%) - -

註: 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2007년 3월 현재) 



(2) 처리된1,622건중정신적피해가661(41%)로가

장 많고, 건축물＋정신적피해가 376건(23%),

축산물피해가 234건(15%), 농작물 피해 87건

(6%), 건축물 피해 57건(3%), 수산물피해48건

(3%), 기타 159건(10%)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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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현황(오염원인별)                                    (단위:건수,%) 

구분 계 소음_진동 대기 수질 해양 기타*

계 862(100%) 744(86%) 66(8%) 28(3%) - 24(3%)

2006 231 220022 17 6 - 6

2005 210 118877 8 3 - 12

2004 179 115599 9 8 - 3

2003 57 5522 - 2 - 3

2002 34 2277 6 1 -

2001 46 3377 6 1 - -

2000 35 3300 5 - -

1999 22 1177 4 1 - -

1998이전 48 3333 11 4 - -

註: 2006 지방환경분쟁조정사례집(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刊) 

표 3.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내용별 신청현황 (단위:건수,%) 

계(%) 1,622(100) 661(41) 376(23) 57(3) 234(15) 87(5) 38(2) 10(1) 159(10)

2007.3 44 16 16 1 44 1 1 5

2006 165 74 40 3 2200 6 2 - 20

2005 174 72 40 1 2222 10 4 - 25

2004 223 107 49 1 3333 9 1 1 22

2003 292 149 58 12 1188 9 5 - 41

2002 263 121 65 7 4422 13 1 - 14

2001 121 36 33 2 2266 8 5 - 11

2000 60 16 13 2 1155 4 5 - 5

’99 79 19 22 4 2233 6 2 - 3

’98 49 14 11 3 1111 6 1 - 3

’97 40 21 10 3 33 2 - - 1

’96 35 12 12 1 77 - - 1 2

91~95 87 4 7 17 1100 13 11 8 7

註: 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2007년 3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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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최근 환경분쟁 주요 조정사례(가축피해

부분)

1. 건설공사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분쟁조정

사례

가. 경기00시철도운행열차소음등으로인한가

축및정신적피해

고속철도공사및운행열차에서 발생되는소음,

진동, 먼지로 인하여 젖소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

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993,754,500원

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소음, 진동, 먼

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불인정하고, 소음으로 인

한 젖소피해 인정하 으나, 진동, 먼지로 인한 젖

소 피해 불인정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음

으로 인한 젖소 피해로 금 26,963,740원 배상 결

정하 다.

나. 전북 00군 도로공사장 소음·진동으로 인한

한우피해분쟁조정신청사건

도로공사장터널굴착및발파작업과정에서발

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한우들이 폐사, 불

임, 스트레스로인한유산등으로인해194,634,881

원을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도로공사장에

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한우의 유산,

폐사, 번식효율저하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인정하

여 48,045,800원을 배상한 사례이다.

다. 경북고령군도로공사장소음·진동으로인한

양돈피해사건

00-000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공사 구간

중 신청인의 돈사에서 400m 정도 떨어진 곳(오곡

터널)에서 ’05.10.24일부터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작업하는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폐

사250두(육성돈248두, 모돈2두), 도태(모돈7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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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피해내용별 신청현황 (단위:건수,%) 

계(%) 862(100) 387(45) 186(22) 64(7) 93(11) 71(8) 7(1) 1(-) 53(6)

2006 231 117 49 7 2299 18 1 - 10

2005 210 99 51 13 1122 17 1 - 17

2004 179 96 39 15 1144 6 1 - 8

2003 57 29 11 5 33 4 - - 5

2002 34 8 11 1 55 5 1 - 3

2001 46 16 9 5 55 8 2 - 1

2000 35 12 10 7 33 2 - - 1

’99 22 6 - 3 88 3 - - 2

’98이전 48 4 6 8 1144 8 1 1 6

註 : 2006 지방환경분쟁조정사례집 (환경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刊) 

구분

계
정신적
피해

건축물+
정신적
피해

건축물
피해

축산물
피해

농작물
피해

수산물
피해

해양
수산물
피해

기타피해
( 업손실, 지하수
오염, 방음시설,
이주비 요구 등)년도별



유·사산(38복) 등의 돼지피해를 입었는 바, 돼지

피해(유·사산, 폐사, 번식효율 저하, 성장지연 사

료비, 약품비) 247,770천원, 정신적 피해 2,230천

원 등 총 25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고있다. 돼지의유·사산피해는그개연성을인

정하되, 그 외의 신청인이 주장하는 모돈의 폐사

및 도태, 번식효율저하, 성장지연에 따른 사료비

및 약품비 등의 피해는 인정하기 곤란하며, 신청

인도 달리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

지 않고 있어 .배상액은 총 6,720,100원으로 한다.

라. 전북00군도로공사장소음, 진동으로인한한

우피해

전북 00군 00면 00리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000

이 인근 도로공사장의 발파 및 사용장비의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한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시행사000000. 시공사0000(주), 하도급사0000(주)

를 상대로194,634,881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으로, 신청인 축사에서 피신청인 도로공사장

의 발파 및 사용장비에서 발생한 최고 소음·진동

도를 평가한 결과 각각 85dB(A) 및 76dB(V)로서

관련문헌(소음에 의한 가축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1.12 및 진동

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기준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1996.12)에서 제시한 가축

피해인정기준인소음도60dB(A), 진동도71dB(V)

를 초과하여 나타난 점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도로공사장에서 발

생되는소음·진동으로인하여한우의유산, 폐사,

번식효율저하 피해에 대한 개연성이 인정한다.

피신청인000000, 0000(주), 0000(주)는00-00간

도로공사 제0공구 건설사업을 시행 및 시공함에

있어 신청인이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도로설계

시에 반 하 거나 충분한 관리·감독 및 방음·

방진대책 등을 수립·시행하 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축의 임계수준(피해인정기

준)을 초과한 소음·진동을 발생시켜 신청인에게

한우피해를 입게한 점이 인정되므로 배상할 책임

이 있어피신청인들은 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가축의 임계수준을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 신청인

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 으므로 한우피해 배상

금 48,045,800원으로 한다.

마. 경북문경시소음.진동으로인한돼지피해

’05.8월부터 피신청인의 채석장에 출입하는 차

량의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돼지 479두(육성돈

215두/30~60kg, 비육돈264두/60~90kg)가폐사하

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총 124,621,760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석차량

의 운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축사에 미치는 소

음·진동의수준을측정한결과, 순간최고치(Lmax)

로서 소음은 64~71dB(A), 진동은 27~48dB(V)로

나타났고, 평균치(Leq)로서 소음은 51~60dB(A),

진동은 25~42dB(V)로 나타나, 돼지피해의 임계수

준〔소음 70dB(A), 진동 70dB(V)〕보다 비교적 낮

게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축사 자체에서 발생하

는 소음과 진동을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순간최

고치(Lmax)는무려80dB(A), 55dB(V)로서채석운

반차량의 소음·진동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신청인의 축사 앞 도로는 채석운반차량만이 통

행하는것도아니며, ’06.9.19일채석운반차량이23

회, 기타(대형버스·승용차·소형트럭 등)가 95

회통행하 고, ’06.9.20일에는채석운반차량이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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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기타가 106회 통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대형버스의 소음·진동의 최고치(Lmax)는

70dB(A), 47dB(V)로서 채석운반차량의 소음·진

동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장을 조

사한 관계전문가도 폐사가 특정 월에 집중화되는

현상은 질병에 의한 폐사역학을 설명하는 것을 반

증하여 피신청인의 채석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통

행시발생하는소음·진동으로인하여신청인의돼

지가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바. 경북00군도로공사장소음, 진동으로인한젖

소피해

경북 ○○군 ○○면 고속도로 ○○ IC 공사현

장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및 발파 소음·진동으로

인해 사육중인 젖소에 피해를 입힌 시공사에 대하

여 피해액 150,280,5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

다. 이 사건은‘06년 2월부터 ○○-○○간 고속국

도(국도 ○○호선) 건설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소

음·진동으로 인하여 사육중인 젖소가 피해를 입

자 신청인이 건설사측에 피해배상을 요구하 으

나, 건설사가 의뢰한 손해사정인 평가 피해금액

(115,700천원)이 너무 적다고 판단한 신청인이 우

리 위원회에 적정한 피해액 배상을 요구한 사건으

로서, 목장과 인접한 도로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가최고68~69데시벨로나타나고, 목장

과 약 97m 떨어진 성주 IC 발파작업시 소음도가

70~85데시벨, 진동도는71~89데시벨로나타나 피

해인정기준(소음 60데시벨, 진동 70데시벨)을 초

과하여 젖소피해를 인정하 다.

사. 예산군도로공사장한우피해

신청인은 2002. 6월경부터, 분쟁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500m지점에서 시공되고 있는 00-00간

고속도로건설공사장(제 8공구)에 필요한 토사(성

토재)를 수송하기 위해 인접군도 00호선을 통행

하는토사반입차량의소음·진동·먼지로인하여

가축(한우)의 유·사산(9두), 폐사(8두), 생육부진

(6두) 등 총1억3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 으므로

목장용지 이전과 그동안의 한우생산 등 물적피해

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우피해

는 성장지연, 유·사산, 폐사와 재정신청 경비를

포함한 배상액은 총 20,582,190원으로 한다. 

아. 화성시도로공사장젖소등피해분쟁사건

신청인 ○○○등 6명(1세대)은 피신청인들이

‘02.11.27일부터 본인들이 운 하는 ○○목장 축

사 인근에 국도 ○○호선(평택 ~ 화성, L=29.9㎞)

중 ○○시 ○○면 ○○리~○○시 ○○면 ○○리

간(L=8.1㎞) 국도 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장

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사육하

고 있는 젖소가 연이어 유·사산, 탈골, 유방염발

생, 광폭, 유량감소 등 재산피해를 입었으며, 도로

공사완료 후에도 축사가 도로와 너무 근접하여 젖

소 사육 목장의 운 은 사실상 불가하므로 현지의

목장경 장소를 이전할 수 있도록 축사이전 보상

비와 그동안 가족들의 정신적피해 등에 대해 총

1,674,439,000원을피신청인[서울○○○○○○청,

(주)○○○○○]은배상하여야한다고주장하고있

다. ○ 국도 ○○호선 도로공사장 건설장비의 소

음으로 인한 젖소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인과관계

가 인정되므로 배상을 하고, 진동피해와 그 외 인

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축사 이전보상비 및

전기시설 등 기타 피해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배

상액은 착유량, 유산, 성우 도태, 진료 및 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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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신청인 가족 소음 정신적 피해와 재정수수료

를 포함하여 총 41,086,892원이 된다.

자. 나주시도로공사로인한젖소및정신적피해

전라남도 나주시 ○○면 ○○리 ○구에서 젖소

를 사육하는 ○○목장 경 자 ○○○이 피신청인

이 ’03. 4월부터 ○○-○○간 ○○시 국도 대체 우

회도로 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장비 사용시에 발

생되는 소음·진동·먼지로 인하여 젖소의 유량

감소, 유산, 체세포수 증가, 폐사 등의 피해가 발

생하 으므로현재까지의젖소피해와공사종료시

까지인 향후 5년간의 젖소피해액(치료비, 약품비

포함) 84,996,000원과 정신적 피해액 5,000,000원

등 89,996,000원을 배상을 사업시행자인 ○○지

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인 ○○○○(주)에게 요구

하고 있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젖소의 폐사, 유

산, 도태, 유생산 저하 피해, 치료비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인정하고, 공사장의 소음·진동·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진동·먼지로 인한 젖소 피해

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신

청인의 목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공사기간 ’03. 4.

21일부터 ’04. 4. 11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생산

성 자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공사기간은 ’03. 9.

22~’03. 10. 21일까지 및 후유 장애기간 30일을 가

산하여60일로한다. 배상액은유량감소, 모체도태,

유산, 폐사 및 치료약품비와 광주 ○○동물병원에

서 발행한 치료내역만 인정(134만원)하여 피신청

인 ○○지방국토관리청장 및 ○○○(주) 대표이

사(○○○)는 신청인 000에게 배상하여야 소음으

로 인한 젖소 피해액은 17,711,720원으로 하고,

재정신청 수수료는 피해배상금액을 기준으로 1만

원당 30원씩 53,130원을 배상한다. 따라서, 배상

하여야 할 총액은 17,764,850원이 된다.

차. 충남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3공구 공사장 소

음·진동으로인한젖소교잡종(F1)피해

젖소교잡종(F1)를사육하는○○○가고속도로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해 젖소 교잡종의 번

식저하, 유·사산, 성장지연 및 치료약품비보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젖소 교잡종 즉

F1 개체별 번식상황은 한우 숫소 1두에 의한 자연

종부로 번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록이 전무하

여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도 축산위생연구소

○○지소에서 발행한 혈청검사 성적서에 의거하

면 부루세라병 검진결과는 음성으로 판정되었으

나, 네오스포라병은 3두가 양성으로 나온 결과로

미루어 이로 인한 유사산 피해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 진단서 발부 4두중 1두만 인정, 3두

비인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향과의 인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 일반적으로 젖소에서

자연유산율이 5~8%로 인정되는 점과 네오스포라

병으로 추정하 음

Ⅵ. 가축피해보상에따른문제점및대처방안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의 경우에

는 소, 돼지, 닭, 사슴, 타조 등 축종별, 품종별 및

피해양상의 소음도에 따른 유산율, 폐사율, 성장

지연율등을산출한전문가의연구용역결과를그

인과관계의입증자료로사용하고있다. 따라서본

전문가가 그간 수많은 환경분쟁현장에의 전문가

로서 현지 조사한 결과, 다음의 사항을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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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축사육농가측

● 공사장의 소음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시 관

련 전문가와의 상담

● 피해시사진촬 , 기록유지와공사장측에피

해사실고지

● 환경분쟁현장에의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유발시 저감대책(예 : 가설 방음벽 등)

을 요구할 것

● 질병발생(유·조·사산 등), 폐사 및 도태시

진단서 등 발부보관

● 각종 전염병 검진 및 예방접종 철저히 실시

● 평소 사육현황(두수, 분만 및 번식상황, 치료,

예방접종등)을주기적으로기록하여유지할것

● 피해사실을 공사장측에 고지하 음에도 보

상의지가없을경우, 피해보상을해달라는억

지주장을 하기보다는 보상관련기관 등에 보

상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

● 관련 전문가의 조사시 피해사실을 적극적으

로 증언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 평소약품및사료구입, 유대, 매매및인공수

정증명서등각종증명서들을잘보관해둘것

2. 가축인공수정사및수의사등

● 관내 가축사육농가가 환경분쟁으로 인한 가

축피해호소시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할 것

● 각종 증명서(진단서, 소견서, 검안서 및 수

정 증명서 등)발부시 환경분쟁으로 인한 피

해 사실이 인정시만 발부하며, 작성시 그 피

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 할 것

● 가축사육농가에 정기적으로 축군의 건강 및

번식검진하는 수의사, 인공수정하는 가축인

공수정사는 축군의 개체질병 및 번식기록관

리를 철저히 할 것

3. 공사장측

● 환경분쟁으로인한가축피해호소시적극적으

로 사실을 인지하려는 자세의 유지가 요구됨

● 가축피해를 호소하는 농가에 대해 강압적이

고 무시하는 태도와 말은 지양할 것

● 가축피해를 이유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농

가가 보상을 안해준다는 이유로 막무가내로

공사를 방해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구체적

인 피해증거와 서면자료 등을 제출시 검토

후, 보상을 해주겠다는 이해와 설득의 자세

를 항상 견지할 것

●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농가에 대해 불확실하

거나 실천불가능한 언행은 삼갈 것

● 환경분쟁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될시에는 적

극적으로소음등의저감대책을수립하여실

시하는 자세의 견지와 노력을 보여줄 것

이상과 같이 각종 공사장의 소음·진동으로 인

한 가축피해에 따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하

여 보았으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축

을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 스스로가 이러한 피해를

보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각

종 질병발생과 번식기록들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고, 유·사산 등의 질병발생이나 폐사 등의 경

우는 수의사의 진단서 등을 발부받아 보관하지 않

으면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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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소음, 진동, 먼지 등)시 가축피해 실태, 사례 및 대처 방안




